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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문연구요약문연구요약문연구요약문

제 장 서 론제 장 서 론제 장 서 론제 장 서 론1111

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1.1.1.1.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성확보를 위한 열기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능력이 과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그의 의견이 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년 안산 예산감시네트워크에 따르면 년 월1 . 2004 , 2004 11

일부터 일까지 급 이상의 공무원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예산편성시22 30 5 270 ,

단체장의견을 순위로꼽는다고응답한공무원이 명으로 를차지했고 예산요구서1 117 42.09% ,

작성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명으로 를 차지했다고 한다115 41.37% .

본질적으로 예산은 국민의 경제활동으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징수한 재

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 이념이 출발점이 되(fiscal democracy)財政民主主義

어야 한다 예산편성과정을 통해 집행부는 결정과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학적 접근.

과 계량적 기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결정의 객관성확보를 위한 절차들을 거치기도 한다 그, .

런가 하면 다양한 이익의 충돌과 조정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집행부의 공식적인 예산편성 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이해와 정서보다는 집행부처 중심의 의사결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데 있다.

만약 주민의 이해와 직접적 관련사업의 경우 예산편성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당해주민이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의 정당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순응도 제고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

적인 견해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의회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경쟁 및 협조에 의한,

예산편성 합리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정책결정을 통한 예산편성 참여로,

민주이념을 실현하며 주민들의 정책이해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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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위상을 제고하는데 연구목적의 초점을 두고 첫째 로컬 거버넌스의 한 구성체로서 시,

의회의 효과적인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참여를 위한 법률제도적 행정절차적 조직행태적 개선, ,

을 모색하고 둘째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한 시의회 중심의 예산활동 등 정책참여기능을 연계, ,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연구의범위및방법연구의범위및방법연구의범위및방법연구의범위및방법2.2.2.2.

본 과제의 연구목적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연구

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실태와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과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인식 및 기대효과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때의 연구대상.

은 서울시의회의 시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연구내용연구내용연구내용연구내용 연구범위연구범위연구범위연구범위

로컬거버넌스와재정민주주의에따른지방1.

의회의의의

로컬거버넌스와시의회의예산참여검토▽

재정민주주의와시의회의예산참여검토▽

예산편성관련지방의회의참여실태2.

지방의원및전문가심층면접조사▽

주요국의지방의회사례분석▽

서울시의회실태분석및인식조사▽

예산편성관련지방의회의참여문제점분석3.

법률제도적문제점분석▽

행정절차적문제점분석▽

조직행태적문제점분석▽

서울시의회참여방안및역할정립4.
면접조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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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예산편성참여에관한이론적논의제 장예산편성참여에관한이론적논의제 장예산편성참여에관한이론적논의제 장예산편성참여에관한이론적논의2222

예산제도와 지방의회 참여예산제도와 지방의회 참여예산제도와 지방의회 참여예산제도와 지방의회 참여1.1.1.1.

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

예산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과 관련된 권한은 단순히 예산안이라는 안건을 절차에 의

해 심의통과시키는 제도상의 권한지방자치법 제 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118 ) .․
지방의회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과

제를 결정하는 가치철학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예산안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 집행기관에 부여된 재정집행권행사의 행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독과 시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하고 있다.

의회는 시장 또는 집행기관 고객 및 의회의 분과위원회간에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의회는 이러한 공생적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예산결, .

산과정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의 규모 및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집행부를 감독통․
제하고 집행부의 사업과 주민의 요구와 부합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주민의 요구 및 이익을 행,

정에 투입반영하는 것이다.․
예산결정과정은 집행기관 지방의회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 지방정치체제 안에 있는 모든, , ,

관계집단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형성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의 각 부서.

에 의한 예산요구서 작성은 의회와 주민의 의사를 반영통합하는 절차이어야 한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가속화되고 있는 지식정보화세계화지방화의 추세로 인하여 지방․ ․

행정수요의 양이 증대할 뿐 아니라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또한 그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이

며 시민의 정치의식수준이 변화되어 지방정치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 ․
으로 보인다.

시민의 이러한 참여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은 지방의회이며 이때 지방,

의회가 시민을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변하는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가 예산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위적이며 중요한 활동이다.



- 4 -

나 예산과정에서의 시의회 참여나 예산과정에서의 시의회 참여나 예산과정에서의 시의회 참여나 예산과정에서의 시의회 참여....

일반적으로 예산과정은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감사의 단계과정으로, , , 4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도 마찬가.

지다 예산의 단계과정 중 단계과정은 각기 다른 회계연도총 년의 예산에 관한 과정. 4 3 ( 3 )

이기는 하지만 년 중 어느 시점에서 보든지 동시에 진행된다 예산과정의 단계에서의 의회1 . 4

의 참여절차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예산과정을 정책과정과 연계하여 각

단계별 업무를 나열하였다 이때 의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계는 예산심의단계와. ,

결산승인 및 회계감사단계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에 시작하여 그 해 월 일에 종료1 1 12 31

한다 예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 ․
도는 회계연도 개시 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50 , .

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예산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책과정과 예산과정과의 연계정책과정과 예산과정과의 연계정책과정과 예산과정과의 연계정책과정과 예산과정과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지방예산안은 이에 대해 의결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이러한 예산심의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사,․
전에 심의조정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 및 감독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삭감 비목의 삭제,

는 제한이 없지만 집행기관의 동의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전부를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책형성 및 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정책정책정책

과정과정과정과정

예산편성
행정부( )

예산심의
입법부( )

예산집행
행정부( )

결산회계감사․
입법부( )

예산예산예산예산

과정과정과정과정

기획 및

분석

예산예산예산예산

업무업무업무업무

정책사업

분석및

세입예측,

중기재정

계 획

예산편성기본지침

작성및시달,

예산요구서제출,

예산안사정편성․
예비심사

종합심사

예산배정자금배정․
지출원인행위및

지 출

회계감사

결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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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의회 예산참여의 한계다 지방의회 예산참여의 한계다 지방의회 예산참여의 한계다 지방의회 예산참여의 한계....

예산심의는 사전적 통제제도이기는 하나 비효율적인 사업의 개편이나 주민의 의사를 반,

영하는 새로운 사안을 추가하거나 건의할 수 없어 실질적인 참여제도로는 부적합하며 결산,

및 회계감사는 예산집행 후 사후적통제로 일방적인 정치적 선심성 정책에 의한 예산낭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선심성경향이 있는 독단적 정책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산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계인 예산심의단계와 결산단계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재정사항과 관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구성원이자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정책책임자로써 적극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한계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정참여의 타당성예산과정참여의 타당성예산과정참여의 타당성예산과정참여의 타당성2.2.2.2.

가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의회가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의회가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의회가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의회....

거버넌스(governance)1)라는 용어는 로마위원회에서 통제메커니즘을 중시하는 개념정의‘ ’

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안전 번영 일관성 질서 체계에 대한 지속성을 제공하는 노력 그리, , , , ,

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회체계와 그 활동의 통제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오늘날 로컬 거버넌스는 종래의 지방정부나 시민참여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단순한 시

민참여개념보다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국가기관인 행정기관 자본영역인 기업 시, ,

민사회구성원인 시민집단 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공사간의 구분 없이 협력과 참여라는 파트‘ ’

너십 을 통하여 도시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로컬(partnership) .

거버넌스에서 지방의회는 민주적인 지역사회로 발전시키고 시민의 자율성과 참여를 향상시,

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1) 거버넌스 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키를 조정한다 와 항해한다 는 의미를 갖는(governance) ‘ (steer)’ ‘ (pilot)’

그리스어 과 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어원에 충실하면 거버넌스란 조직 혹은 사‘kybenan’ ‘kybernetes’ . , ‘ ’

회가 스스로의 방향키를 조정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는 커뮤니케이션과 통제의 역동력 이 핵심적, (dynamics)

인 것들로 볼 수도 있다(Rosenau,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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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적인 역할은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 감사 및 심의자로서의 역, ,

할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 정책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 , .

이러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전

제 되어야 하며 제도적인 측면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선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원들의 봉사와 희생정신 적극적인 참여태도 등이 더욱 중요하다, .

나 재정민주주의와 지방의회나 재정민주주의와 지방의회나 재정민주주의와 지방의회나 재정민주주의와 지방의회....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해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규범적역할은 정책

형성과 행정부에 대한 감독 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

은 보호자와 주창자의 양 측면을 다가지고 있는 바 보호자역할은 예산심의에서 주로 삭감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주창자역할은 증액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지, .

방의회의 예산심의는 주창자의 역할보다는 보호자의 역할에 치중되어 있다.

보다 진정한 의미의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결정과 관련된

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즉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보. ,

완하거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 운용되도록 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다 종합적 논의다 종합적 논의다 종합적 논의다 종합적 논의....

지방의회는 로컬 거버넌스를 이끄는 주체이자 국민의 대변자로서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하

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는 통치중심으로서의 권위.

적 기관에서 자율적이고 다양한 시민사회조직과 정책결정과 집행의 권력을 공유하는 공동통

치기관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방식으로 로컬 거버넌스의 통합.

과 응집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계화시대에서 지방의회에 기대하는 역할이다 이.

러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면서 지역주민과의 능동적 신뢰

를 구축하는 것이다 재정민주주의 차원에서 정책형성의 일환으로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계획안과 예산안을 토대로 한 논의와 의견청.

취가 아니라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구상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 7 -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 필요성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 필요성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 필요성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 필요성3.3.3.3.

가 민주적 정책결정가 민주적 정책결정가 민주적 정책결정가 민주적 정책결정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는 예산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이끌고 그들

의 의견을 수용하여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역

할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예산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집행을 결정. ,

하는 핵심과정인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과정에의 참여는 로컬 거버넌스를 조정하는 민주적 구성체로서 지

방의회가 충실한 역할을 하게 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

극적인 통로는 사실상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책정이 확정되는 예산편성과정에 관여하여 견제

하는 것이다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지방의회참여는 보다 고유한 권한인 정책결정자정책제안. (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재정민주주의 실현나 재정민주주의 실현나 재정민주주의 실현나 재정민주주의 실현....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는 주민인 납세자의 불편사항이나 요구를 대변해 주는 입법부의

역할을 통해 재정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리와 절차를 실현하는 기초과정이기 때문이다 대체.

로 지방의회는 예산결정과정에 있어 예산제안에서부터 예산안채택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다각적 적극적인 관여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예산안이 수립된 후 예산심의단계에서 예산항,ㆍ

목을 삭제하거나 단체장의 동의 하에 증액하는 소극적 관여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결,

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기구로서의 기능을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결정이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치적 영향에 따라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납세자 본인인 시민은 예산과정의 공식석상에

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공식적인 참여자이며 납세자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 정책제안자로서 활동할 수 있으므로 예산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참여는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참여는 결국 재정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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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서울특별시 의회예산심의결과연도별 서울특별시 의회예산심의결과연도별 서울특별시 의회예산심의결과연도별 서울특별시 의회예산심의결과 단위 백만원( : )
연도별연도별연도별연도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2001200120012001 2002200220022002 2003200320032003 2004200420042004 2005200520052005

시장제안예산시장제안예산시장제안예산시장제안예산(A)(A)(A)(A) 11,351,350 11,740,900 12,778,000 14,183,200 14,565,800
의회승인예산의회승인예산의회승인예산의회승인예산(B)(B)(B)(B) 11,297,150 11,671,900 12,663,500 14,180,000 14,565,800
수정예산액수정예산액수정예산액수정예산액(A-B)(A-B)(A-B)(A-B) 54,200△ 33,000△ 114,500△ 3,200 -
수정율수정율수정율수정율(A-B/A)(A-B/A)(A-B/A)(A-B/A) 0.477△ 0.281△ 0.896△ 0.022 -
서울시의회자료 재구성*

표 연도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심의결과와 표 정례회 예산승인액을 연도< 2-1> < 2-2>

말 예산총액과 비교해보면 연도말 예산총액은 년도 이래로 이상 증액되어 있으며, 2002 10%

년도의 경우 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규모의 경제라는 경영의미와 연도별2003 15% .

예산승인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의회의 예산편성참여의 당위성과 현재.

처하고 있는 시의회 예산심의기능의 한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정례회예산승인액과 연도말예산총액정례회예산승인액과 연도말예산총액정례회예산승인액과 연도말예산총액정례회예산승인액과 연도말예산총액 단위 백만원( : )
연도별연도별연도별연도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2001200120012001 2002200220022002 2003200320032003 2004200420042004

연말예산총액연말예산총액연말예산총액연말예산총액(E)(E)(E)(E) 11,632,010 12,957,841 14,543,249 15,855,254
당초승인예산당초승인예산당초승인예산당초승인예산(B)(B)(B)(B) 11,297,150 11,671,900 12,663,500 14,180,000
예산증감액예산증감액예산증감액예산증감액(E-B)(E-B)(E-B)(E-B) 334,860 1,285,941 1,879,749 1,675,254
당초승인예산대비당초승인예산대비당초승인예산대비당초승인예산대비
증감비율증감비율증감비율증감비율 (E/A)(E/A)(E/A)(E/A) 2.964 9.924 14.843 11.814
서울시의회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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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외국지방의회의예산과정참여실태제 장외국지방의회의예산과정참여실태제 장외국지방의회의예산과정참여실태제 장외국지방의회의예산과정참여실태3333

미국미국미국미국1.1.1.1.

가 일반적 특성가 일반적 특성가 일반적 특성가 일반적 특성....

시의회는 시정의 모든 원칙결정과 당면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장 주재의 실질적인 실무처

리 회의로 운영된다 주요 민원인 경우 민원인의 입장설명을 직접 들으며 처리해 나간다 그. .

러므로 의회가 원칙을 정하면 집행부는 그대로 시행해 나가는 체제이다.

무엇보다도 시를 구속하는 모든 계약은 시장이 결재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

록 되어 있다 즉 이미 처리된 사안에 대해 나중에 집행부에 질의하는 식의 회의운영이 아니.

라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매사 시장과 시의원이 함께 결정한 사안들이므로 주요 사,

안을 한건 한건 결론지우며 처리해 나가는 식이다 중요한 방침이 늘 의회에서 정해지므로.

집행부가 일하기 편한 체제이다2).

나 지방예산제도의 특성나 지방예산제도의 특성나 지방예산제도의 특성나 지방예산제도의 특성....

미국에는 현재 약 만개를 넘는 지방정부주정부 포함가 있는데 이 지방정부들의 다양8 ( ) ,

하고 복잡한 특징을 정리하면,

예산제도의체계화노력 주정부의예산에관한사무는 혹은 에의해서규정되었: 憲法 州法①

으며 지방자치단체의예산에관한사무는 또는 에규정되었다, .州法 自治憲章

다양한예산주기로서격년제로개회하는 주의회가있는 주에서는주예산을 년간예산으로2②

편성하며그렇지못한주와지방자치단체는단년도 예산을사용한다( ) .單年度

다양한 예산편성유형은 크게 행정기관장예산형 위원회예산형 의회예산형 등이 있다 통과, , .③

된 예산은 주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하며 예산의 집행과 검사는,

연방정부예산과유사하다.

특이한 점은 예산이나 지방예산의 투자자본예산은 경상예산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작州

성심의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재원을 일반세입에서 충당하지 않고 주민투표로 승인한다, .․

2) 토페카시나 제퍼슨시의 경우 부시장 제도가 없다 시의원 중에 명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보통 년 임기로. 1 , 1

부시장 역할주로 시장 부재시 회의 주재을 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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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제도상의 참여지원다 법률제도상의 참여지원다 법률제도상의 참여지원다 법률제도상의 참여지원....

사례 뉴저지주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의회의 예산분석 용이1 : [ ]

사례 피닉스시 정책회의와 공식회의공개 주민의 의회 내 의사표명에 대한 법적명시2 : [ ] ,

사례 로스앤젤레스시 시의회 회의참석자는 의원뿐만이 아니라 시 공무원을 폭넓게3 : [ ]

참석토록 조례에 명시

라 행정절차상의 참여활동라 행정절차상의 참여활동라 행정절차상의 참여활동라 행정절차상의 참여활동....

사례 피닉스시 예산편성시 시의회에서 정책지침 시달 시민공청회 후 예산 확정1 : [ ] ,

사례 피닉스시 정책회의를 통한 정책사안을 공식회의 전에 미리 토의2 : [ ]

사례 뉴저지주 의회와 집행부간 여러 차례 정례회의를 거쳐 예산승인3 : [ ]

사례 뉴욕주 예산편성시 주의회가 예산요구서검토 집행부서별 예산안공청회에4 : [ ] ,

주의회 참석

사례 캘리포니아주 예산분석을 통한 집행부 예산안 변경5 : [ ]

마 조직행태적 참여활동마 조직행태적 참여활동마 조직행태적 참여활동마 조직행태적 참여활동....

사례 피닉스시 시의원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관계공무원 등에 요청1 : [ ] ( )

사례 로스앤젤레스시 입법분석실운영 의원과 의회를 위해 조사와 분석서비스 제공2 : [ ] ,

바 시민의 참여사례바 시민의 참여사례바 시민의 참여사례바 시민의 참여사례....

미국 시민의 예산감시운동 목표는 공통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옹하는 것과 더불어 조세,

인상 반대와 납세자의 조세부담 축소 재정적자의 축소와 균형예산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

정부지출의 제거 재정지출에 대한 정부기관의 책임성 확보 탈세 및 조세회피의 방지 공정, , ,

과세와 조세체계의 단순화 등이다 미국은 주로 각종 시민모임이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감시하거나 예산과정에 참여한다.

대표적인 단체는 예산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모임 공익을 위한 납세자 모임 정부감, ,

시에 관한 프로젝트 전국납세자 연합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모임 조세개혁을 위한 미국인, , ,

모임 대안적 조세제도를 위한 시민모임 공정과세를 위한 미국인 모임 등이 있다 또한 미국, , .

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정당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정당이,

미국 납세자 당 이다‘ (the U.S. Taxpayer 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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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방법으로는 시민조사 주민회,

의 시민자문위원회 등이 있다 시민조사 는 서비스 만족수준 수요 및 우선, . (citizen surveys) ,

순위 결정을 위하여 예산과정의 초기단계에 주로 실시된다 주민회의 는 예. (public meetings)

산편성과정 또는 그 이전에 예산의 쟁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종종 활용된다 시민자문위원회.

는 예산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참여제도로 제안된 예산안 또(citizen advisory committees) ,

는 특별프로그램 검토와 같은 예산편성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영국영국영국영국2.2.2.2.

가 일반적 특성가 일반적 특성가 일반적 특성가 일반적 특성....

영국의지방정부는 년부터 년까지기관통합형의정부형태를채택하였다 지방의1935 2000 .

회는 곧 지방정부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년 광역런던법의 제정으로 최초로 기관분리형의. 1999

지방정부가 탄생하게 되었고 년 지방정부법의 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가 가능2000

하게 되었다 런던의 광역정부 는 강력한 전략적 리더십과 책임성. (Greater London Authority)

의 회복을 위하여 영국지방자치사상 최초로 채택된 기관분리형의 제도이다.

나 지방예산제도의 특성나 지방예산제도의 특성나 지방예산제도의 특성나 지방예산제도의 특성....

예산편성에 있어서 공공지출계획 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Government Expenditure Plans)

지니고 있는데 공공지출계획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

부문의 중기적인 지출예측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지출계획은 각의에서 최종검토 후 확정하며 예산안은 이같이 결정된 공공지출계획을

근간으로 마련되는데 세출예산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출예산법, (Appropriation Act)․
으로 확정되며 세입예산은 세법개정내용을 하나의 세입법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거치,

지만 세입예산자체는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다.

영국의 예산편성의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우리와 차이를 보인다 먼저 지방의 지출규모. ,

와 내역을 결정한 다음 세입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영국 지방재정의 세입부문은, .

우리와 달리 교부금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규모가 정해지면 나머지 필요재원을 지

방세수입으로 충당하는 운영방식을 취한다 예산편성작업은 정책자원위원회가 회계연도의 예.

산목표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각 분과위원회가 자체예산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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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제도상의 참여지원다 법률제도상의 참여지원다 법률제도상의 참여지원다 법률제도상의 참여지원....

사례 코벤트리시 의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청내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권 소유: [ ]

라 행정절차상의 참여활동라 행정절차상의 참여활동라 행정절차상의 참여활동라 행정절차상의 참여활동....

사례 도버 의회가 예산계획 자체에 먼저 동의한 후 편성이 시작1 : [ District]

사례 코벤트리시 의원전원회의를 통해 예산과 정책 틀 구성에 승인적용2 : [ ] ․
사례 버킹검셔 정책자원위원회가 예산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결정3 : [ County] ,

예산결정전에 주민의견수렴

마 조직행태적 참여활동마 조직행태적 참여활동마 조직행태적 참여활동마 조직행태적 참여활동....

사례 런던 광역정부 매년 공공런던논쟁개최 매달 질문시간 참석 시민질문회 등 개최: [ ] , ,

바 시민의 참여사례바 시민의 참여사례바 시민의 참여사례바 시민의 참여사례....

영국은 주로 시민으로 하여금 사이버상에서 정책참여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구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연계하는 장치로 활용되는 특징.

이 있다 또한 영국의 지방정부가 기관통합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자정부 포털사이트 등에.

서의 참여공간이 집행부에의 참여 뿐 아니라 입법부에의 참여로 연결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보포털사이트의 시민공간 개설 영국 하원의 정보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책참(Citizen Space) ,

여자들간 협의 이행에 대한 권고 등으로 인해 다층적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 본일 본일 본일 본3.3.3.3.

가 일반적 특성가 일반적 특성가 일반적 특성가 일반적 특성....

일본의 지방의회가 오늘날 적정하고도 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회의 의원 장 의회사무관계자의 부단한 노력이나 주민의 의회에 대한 이해에 의한 것 외에, ,

법제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지방의회의 권한에는 의회해산권 보수청구권 불신임. , ,

의결권 의견표명권 자문의 답변권 의결권 검사권 조사권 등 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회, , , , , .

기계속원칙과는 달리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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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조직은 크게 회의 회의를 운영하기. ,

위한 사무국 및 기타의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회의는 본 회의와 위원회 및 사실상의 조직법. (

정의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지만) . , ,

어느 것이나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활동은 우리나라의 상임위원회와 거의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의안진․
정청원 등을 심사한다 또한 예산 그 외의 중요한 의안진정 등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 ․
이해 당사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을 초빙하여 의견을 듣는다 특정 중요사안 등에, .

대해서는 폐회중일지라도 상임위를 열어 심사하는 등 임시회보다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나 지방예산제도의 특성나 지방예산제도의 특성나 지방예산제도의 특성나 지방예산제도의 특성....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는 독

립대등한 입장에서 상호견제를 한다 이와 관련된 예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
과 의회해산권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선거 등을 거부하여 의회심의를 요구하는 권, ․
한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거부권 본래 의회가 의결결정해야 할 사항 중 일부의 경우( ), ․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를 대신하는 권한인 전결처분 등이 있다.

의회에 대한 의안의 제출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쌍방에 있는데 다만 의안의 내용,

에 따라 제출권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예.

산안의 제출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전속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다 법률제도상의 참여지원다 법률제도상의 참여지원다 법률제도상의 참여지원다 법률제도상의 참여지원....

사례 미에현 기본계획과 계약안건에 대한 조례를 가결하여 의회의 감시능력강화1 : [ ]

사례 요카이치시 의회의 의결사안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의 권한강화2 : [ ]

라 행정절차상의 참여활동라 행정절차상의 참여활동라 행정절차상의 참여활동라 행정절차상의 참여활동....

사례 시마네현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설명서를 제출하여 예산의 이해를 높임1 : [ ]

사례 요카이치시 의원간담회을 통해 의원의 정책입안 지원체계 강화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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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직행태적 참여활동마 조직행태적 참여활동마 조직행태적 참여활동마 조직행태적 참여활동....

사례 돗토리현 현민과의 공개적 논의를 통한 조례제정으로 의원의 의식개혁과 정책1 : [ ]

입안능력을 제고

사례 후쿠시마현 의회사무국에 정책법무반을 신설하여 의회지원강화2 : [ ]

바 시민의 참여사례바 시민의 참여사례바 시민의 참여사례바 시민의 참여사례....

일본은 주민참여의 제도화된 대표적인 형태인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제도가 지방자치

법에 의해 잘 체계화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오래전인 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미국, 1945

납세자 소송 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장 외에(Taxpayer's Suit) .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구심점인 시민단체도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

국시민옴부즈맨 연락회의이다 시민옴부즈맨 활동의 특징은 정보공개제도와 주민소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시민옴부즈맨은 공금유용 등의 비리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내어 왔다.

그리고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는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추궁을 한다 일본의 자율적인 시민옴부즈맨 제도는 지방의회가 주.

민참여에 대한 법적 방식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 등을 제개정하는 작업으로 더욱 활성( , ) ․
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4.4.4.4.

가 지방의회의 참여에 대한 시사점가 지방의회의 참여에 대한 시사점가 지방의회의 참여에 대한 시사점가 지방의회의 참여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주요국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특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서의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참여 현황을 일반적인 특성과 몇몇 사례를 들여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

한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 실태의 특성들을 법률제도적 측면 행( , , ) ,

정절차적 측면 조직행태적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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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예산과정에서의 지방의회 활동 비교와 시사점주요국 예산과정에서의 지방의회 활동 비교와 시사점주요국 예산과정에서의 지방의회 활동 비교와 시사점주요국 예산과정에서의 지방의회 활동 비교와 시사점

구
분 미국 영국 일본 시사점

법

률

제

도

적

측

면

복합형행정주도기관복합적- ( )

의회 시장체제-∙

위원회제∙

의회 책임행정관체제-∙

주법및자치헌장에규정-

프로그램중심의예산편성-

뉴저지주( )

회의의공개와주민의의회내-

의사표명명시 피닉스시( )

회의참석자조례규정-

로스앤젤레스시( )

기관통합형-

기관분리형과 기관통합형 정부∙

모델주민투표

지방정부법에근거-

광역런던법( )

전통적으로지방의회가예산∙

편성주도

의회의시청내모든정보에-

대한접근권존재

코벤트리시( )

기관대립형-

단체장예산편성권원칙∙

헌법제 조 제 조에근거- 93 , 94

선례법의회관습법근거- ․
지방자치법에의거함-

의회의권한강화와관련된-

조례제정

미에현 요카이치시( , )

지방의회 예산편성 참여의 근거-

존재

헌장및법적규정∙

문화적인정∙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나

참여를위한환경조성마련

행

정

절

차

적

측

면

예산편성시시의회의정책지침-

시달

피닉스시( )

정책회의를통한정책사안토의-

피닉스시( )

의회와 집행부간 정례회의를-

통한예산승인

뉴저지주( )

의회심의시예산협상과정존재-

뉴저지주( )

예산편성시 의회의 행정부공-

청회참석

뉴욕주( )

예산분석을 통한 주지사의예-

산안변경

캘리포니아주( )

지방의회 정책자원위원회가 예-

산편성의중추적역할

의회에서수석행정관임명-

예산계획에대한의회동의-

도버디스트릭트( )

집행부에게자세한제안제시-

도버디스트릭트( )

새로운대안으로변경가능-

도버디스트릭트( )

중요사안지방의회정밀조사-

도버디스트릭트( )

의회의예산승인후심의-

도버디스트릭트( )

의원전원회의를통한예산과-

정책틀구성 코벤트리시( )

다수당이 년동안의총괄- 4

계획설정 업무별계획마련,

버킹검셔카운티( )

예산결정전주민의견수렴-

버킹검셔카운티( )

단체장은 반드시 의회의 자문-

을 구해야 한다는 자문답변권

존재

공익관련안건의의견서를관-

계 행정기관에 제출한다는 의

견표명권존재

의원의정책입안관례화-

미에현( )

예산설명서제출과자료요구-

시마네현( )

시정활성화 추진 등 의원간담-

회발족및운영

요카이치시( )

연차보고제출의무화-

후쿠시마현( )

의회사무국에정책법무반신설-

후쿠시마현( )

정무조사실신설 특별위설치로- ,

정책제언

시마네현( )

예산편성시 의회의 정책지침이나-

의견표명의단계필요

집행부와의예산협의단계필요-

철저한 예산분석으로 합리적인-

예산승인

시민참여를 동반한 예산공청회- ,

설명회 질문회 등 정례적 시행,

시민의책임성확보에도움( )

조

직

행

태

적

측

면

시의원의회의안건자료요청-

피닉스시( )

의회예산분석전문가양성-

캘리포니아주( )

입법분석실운영-

로스앤젤레스시( )

주민의책임성확보를위한시-

민질문회등개최

런던광역정부( )

의원활동평가도입-

의원의정책입안활성화-

의원연수조례시행-

후쿠오카현( )

전의원간담회설치-

요카이치시( )

공개적논의를통해조례의독-

자적스타일확립

돗토리현( )

의회사무국의정책입안지원-

후쿠시마현( )

자문기관의 활용과 의회의- IT

화를통한전문가및시민과의

의사소통

가나가와현( )

의원의필요자료접근권강화-

예산분석전문가양성-

수시적인공개및시민참여로실-

시간피드백기제필요

의회의 화( IT )

의원활동평가 등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활성화필요

의원간담회 등의 의원간 의사소-

통으로정보공유

자문기관이나전문기관 보좌관제- ,

등을통해전문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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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민과의 예산참여 연계에 대한 시사점나 시민과의 예산참여 연계에 대한 시사점나 시민과의 예산참여 연계에 대한 시사점나 시민과의 예산참여 연계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지방의회의 예산참여 활동과 더불어 시민의 예산참여 활동을 살펴보면 대체로 독,

자적으로 시민 혹은 시민단체의 예산감시활동이나 참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

동은 곧 지방의회의 예산참여와 연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의 시민. , ,

예산참여 활동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국의 시민 예산참여 활동 비교와 시사점주요국의 시민 예산참여 활동 비교와 시사점주요국의 시민 예산참여 활동 비교와 시사점주요국의 시민 예산참여 활동 비교와 시사점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활동

다양한시민단체중심의예산감시운동-

전국적 지부를 두거나 각지역납세자∙

단체들과협력하는형태로진행

독립적으로정부와의회감시∙

의회를보조하는역할을함∙

예산편정이전에시민조사 주민회의- , ,

시민자문위원회등을통해의견반영

전자정부포털사이트의사이버상시민공-

간운영등온라인상게시판활용

온라인으로 개진된 의견을 집행부와 의-

회모두에서정책및예산반영

다음세대젊은이의사이버토론활성화-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등주민참여제도- ,

법규화

자율적인시민옴부즈맨제도활성화-

시사점

예산편성이전에시민단체 전문가집단- ,

등을포함하여시민의견조사실시

시민자문단 등을 정례화하거나 수시화-

하여필요한정책도출에활용

회의의동영상공개및정기회임시회등- ․
모든회의의기록공개정보제공차원( )

온라인정책제안의장을집행부와공유-

하여정책입안활성화

주민참여를위한제도적환경조성-

자율적인시민옴부즈맨의작동원리벤치-

마킹

제 장 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참여 실태 및 인식조사제 장 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참여 실태 및 인식조사제 장 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참여 실태 및 인식조사제 장 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참여 실태 및 인식조사4444

재원배분과 시의회의 참여재원배분과 시의회의 참여재원배분과 시의회의 참여재원배분과 시의회의 참여1.1.1.1.

가 정책결정을 통한 예산편성참여가 정책결정을 통한 예산편성참여가 정책결정을 통한 예산편성참여가 정책결정을 통한 예산편성참여....

년도부터 년도 예산관련 의회자료를 보면 당초 시의회 심의예산의 내용과 실행2002 2005

예산규모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분야별로는 막대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의 절감차원이 아닌 재원배분의 결함에 기인하는 것이 매우 크다.

자원배분가 관련된 주요 기초자료로서 불용액과 미집행사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서

울시의회의 경우 결산시기와 예산심의시기가 개월 이상 유리되어있고 의원자신 또한 이4 5～

를 활용하기에는 분석기능 부족으로 결산과 예산심의를 연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산편성은 정책실현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목표를 지방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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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결정하고 그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국가가 정책의 균형적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지침이나 예산편성준칙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것은 국가재정 지원사업

또는 국가위임사무에 국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까지 일반적으로 확대하여 법령

으로 기속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 하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버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육성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년 불용사업의 사유별 분석에서사업계획변경취소와 예산집행잔액이 년도에 비2004 2003

해 크게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지 않,

았음은 물론 사업비 조정에 대비 실소요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경향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심리분석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적기.

성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대응반안 등, ,

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고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해당사업의 이해관계인들과의 적,

극적인 협의 및 대안모색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야 할 것이므로 의회의 지원과 협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나 분야별 정책결정과 재원배분나 분야별 정책결정과 재원배분나 분야별 정책결정과 재원배분나 분야별 정책결정과 재원배분....

연도별 사회복지부문 예산배분은 년도 조 억 천 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2004 1 4,295 8 6

년도대비 억 천 백만원이증가되었으며 년도에는 조 억 천 백2003 5.3% 722 6 1 2005 1 6,161 6 8

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년 대비 억 천 백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다2004 9.6% 1,409 3 1 .

그러나 노숙자대책비나 실업보호와 같은 예산편성에서 년도와 년도 년도를2002 2003 2004

비교할 때 증감 폭이 너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결정에 의회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 당위성은 검토되었는지 해당 위원회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대체로 점차 증액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증가

되는 자원배분 현상이 있었다 따라서 시의회는 예산편성 기초단계인 매년 월경부터 상임위. 8

원회별로 이듬해 서울시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와 자료를 요구하여 업

무계획의 당위성과 합리성 및 시의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심의함으로써 분야별․
재원배분 관리에 의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참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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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참여 실태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참여 실태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참여 실태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참여 실태2.2.2.2.

서울시의회의 예산과정에의 참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법적인 실태 행정절차적, ,

실태 조직행태적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

가 법률제도적 실태가 법률제도적 실태가 법률제도적 실태가 법률제도적 실태....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등에서 법적근거를 얻어 활동한다 이, .

러한 법률은 주로 예산과정과 관련된 활동과 의회의 권한 및 기능 그 밖의 의정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들에 의하면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기관대립형이고 예산안의 기. ,

본지침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그러므로 서울시의회는 예산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의 속성보다는 견제의 속성을 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의회의 적극적인 예산관련 정책입안보다는 집행부가 제출.

한 예산안이 보다 많고 법적인 절차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는 집행,

부주도형 예산편성형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분위기는 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원천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예산심의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회계연도가 동일하게 명시되

어 있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그러므로 서울시의회의 예산과정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심의과정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행정절차적 실태나 행정절차적 실태나 행정절차적 실태나 행정절차적 실태....

서울시의 예산편성과정은 집행부에서 주로 작성하고 조정하여 시장결재로 인해 예산안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확정 후 시의회의장단에게 사전설명회.

를 개최할 때뿐이다 현재 서울시의회가 예산안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집행부에.

서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다 시의회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예산편성과정과 연계되지 않는 활동이고 예산확정 후. ,

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인 예산배분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

예산과정에서 시의회가 관여하는 대상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성경비보다는 경직성경비에 치중되어 있는바 시의회의 예산조정의 한계를 실감하지 않

을 수 없으며 예산과정에서 의회참여가 형식화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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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행태적 실태다 조직 행태적 실태다 조직 행태적 실태다 조직 행태적 실태....

예산과 관련하여 시의회는 세출예산의 삭감행태를 주로 보이고 있어 예산 전체에 대한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세입예산의 철저한 심의 등이 미약하다 시의회의 체계적인 전. .

문기관이나 자문기관이 부재하고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미약하며 주, ,

민과의 공식적인 토론의 장의 마련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 지방의회.

는 집행부와 대비되는 각 소관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외에 시의회의 전,

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자문기관이나 프로그램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의회 예산편성참여에 대한 인식서울시의회 예산편성참여에 대한 인식서울시의회 예산편성참여에 대한 인식서울시의회 예산편성참여에 대한 인식3.3.3.3.

가 조사 설계가 조사 설계가 조사 설계가 조사 설계....

면접조사면접조사면접조사면접조사1)1)1)1)

면접조사는 객관적 실태와 정책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원행정학과 연구자와 예산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관계자 및 제 대 및 제 대시의회의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4 5

회 재직경험이 있는 전직의원을 대상으로 세출예산편성시 시의회의 참여에 관한 인식과 개

선방안을 면접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터뷰자료를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인식과 의견

을 조사하였다.

예산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기여도와 성과에 대한 평가①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할 필요와 이유②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참여가 필요하다면 어느 단계까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③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한다면 어떤 사항을 중심으로 관여해야 하는지,④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의 참여가 미치는 실정법상 행정절차상 조직행태상의 문제, ,⑤

점들에 대한 인식과 그 외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등이 그 내용이다.⑥

2 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지금까지의 예산관련 의회활동에 관한 인식과 예산편성과정에 의회의 참여

시 기대효과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전체 문항 수는 문항이며 이중 개인인. 15

적 사항을 제외한 유효문항 수는 문항이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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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반영에 대한 의식①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있지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②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식

예산편성과정 중 주민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어느 단계인지?③

지방의회가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있는 기능의 수준④

예산편성제도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데 대한 의식⑤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⑥

하고 있는지 여부

효과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할 필요성에 대한⑦

의식여부를 조사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의 참여가 가능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

와 관련된 질문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와 사전에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⑧

예산심의에 걸리는 시간의 효과성

공무원과 지방의원들 간의 유기적 연계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가능성 여부⑨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의원이 참여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설문하였다.⑩

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대상 범위 및 규모자료수집대상 범위 및 규모자료수집대상 범위 및 규모자료수집대상 범위 및 규모1)1)1)1)

면접조사는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관계자와 시의회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

직경험이 있는 전직 시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학석사학위취득자 및 학위연구자 인과 의6

회상임위원회 근무경험자 인 예산감시체계를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현재 운영 중인 시민단4 ,

체 관계자 인 및 제 대 및 제 대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직경험이 있는 의원 인 합계3 4 5 7 ,

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문항과 관련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인터뷰하였다20 .

설문조사는 현직시의원 전원과 시의회 및 예산관련부서 서울시공무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방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지는총 부시의원 부 공무원 부를배포하. 300 ( : 100 , : 200 )

였으며 그 중 회수된 것은 총 부시의원 부 공무원 부 회수율 로 모두, 236 ( : 97 , : 139 ; : 78.7%)

유효한 응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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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2)2)2)2)

면접조사는 행정전문가 또는 예산업무 재직경험자의 인식과 평가에 따른 개선방안을 논

의하고 연구자와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가급적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의견이므로 빈도 수 보다는 의견별 내용분석과 개선방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차별화하여 인터뷰내용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직시의원 전원과 시의회 및 예산관련부서 서울시공무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인식에 관한 조사를 하였으므로 응답대상자를 집단화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채

택하였다.

다 면접조사결과 및 분석다 면접조사결과 및 분석다 면접조사결과 및 분석다 면접조사결과 및 분석....

지방의회 예산심의기능 평가지방의회 예산심의기능 평가지방의회 예산심의기능 평가지방의회 예산심의기능 평가1)1)1)1)

지방의회가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정도에 관한 인

식과 평가는 전체 응답자 명중 명 이 대체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20 6 (30%) ‘ ’

그렇지못하다는의견이 명 으로나타났다 내용적으로는 대체적으로기여하고있다‘ ’ 14 (90%) . ‘ ’

는 의견 명 중 명 이 학계측 전문가들이었으며 예결특위경력 의원 측과 시민단체 측6 5 (25%)

전문가들은 그렇지 못하다 인 거나 부족하다 인 고 평가하였다‘ ’(11 , 55%) ‘ ’(3 , 15%) .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예산심의실무경험이 부족한 학계전문가의 의견은 예산편성

과정의 독립성과 업무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므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의 타당성과 기능

분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며 반면 시민단체 측 전문가 및 예결특위경력 의원,

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해야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기능만으

로는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2)2)2)2)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할 필요와 이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바 서울시의 경우

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서울시에 건의3)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서 공조할 수

있고시민의대의기구로서의역할도수행할수있기때문에시의회가예산편성과정에적극참여할수

있어야 한다 명 는상호보완적기능으로서의필요성을인식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의정치적 이(8 , 40%) ,

익 또는 정치적압력집단의이기주의나인기에영합하는정책결정내지예산편성경향을최소화하고

3) 의회 또는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로서의 건의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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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당 특정단체등외부환경을의식해야하는자치단체장의예산편성제약성을감소시킬수있는, ,

제도적 장치로서 시의회가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명 는 절충기능으로서(6 , 30%)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한 분야별 행정실적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의견수렴과정도 결과적으로 기초자,

치단체장인 구청장의 판단과 기준에 기인하는 까닭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

렴하고총괄조정하여반영하는서울시의회의역할이필요하다 명 는방어기능으로서의필요성(3 , 15%)

을 인식하고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와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한균형예산편성을위해예산편성과정에참여할필요가있다 인 는의견과재원배분에관(2 , 10%)

한 정책결정을통하여예산편성에참여할필요가있다는의견 인 이있었다(1 , 5%) .

예산편성과정중참여시기에대한의견예산편성과정중참여시기에대한의견예산편성과정중참여시기에대한의견예산편성과정중참여시기에대한의견3)3)3)3)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 예산편성단계 중 어느 단계

에서부터 어느 단계까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책.

이나 사업계획을 수립분석한 다음 선정된 사업계획에 자금을 배정하는 예산과정의 첫 번․
째 단계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정책결정과 재원배분을 계획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요구부서의 예산편성 이전부터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과정에 참여

해야한다는 의견 명 에 대하여(3 , 15%) ,

이는 매우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정책연구조직과 재정계획검토를 위한 소요기간 및 고

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이보다는 좀 더 구체적 단계인 집행부 예산요구부서의 예산 설명

청취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명 과 예산요(5 , 25%) ,

구서설명청취단계에서부터 사정단계까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 명 이 시민단체와 전직예결특위위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6 , 30%) .

그 밖에 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준칙을 제정2006

할 때 또는 예산편성참고자료를 접수할 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그 현황을 보고

받아 분석하고 지침을 시달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보고 받음으로써 자료를 시달

함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기타자료의 경우 그것이 자치단체실정에 맞지 않을 때

에는 이를 시정요구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 명 과(3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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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요구서설명단계에서부터 집행부 부서별 예산요구현황을 업무보고 하도록 하고 예산편

성현황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구성요소 관련 설명서 및 과거의 실적조사나 미래의 추정서 지,

방재정계획서 등 예산내용을 명백히 하는 각종 서류들을 첨부하도록 하여 예산안제출 전에

이를 검토한다면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방의회가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의견 명 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3 , 15%) .

중점참여사항에대한의견중점참여사항에대한의견중점참여사항에대한의견중점참여사항에대한의견4)4)4)4)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

거나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분석한 결과 예산과정의 첫 단계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심사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성을 강화하

는 방안으로 상임위원회별 명의 전문인력으로 예산 및 정책심사분석기능을 확보하자는2 3～

의견 인 과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인 내외의 전문가집단을(2 , 10%) , 15

두고 분야별 심사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 인 이 있었다(1 , 5%) .

집행부 예산요구부서의 예산설명 청취단계부터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진 집단은 의회중심의 시민설명회 또는 공청

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명 이었으며 예산요구서설명 청취단계에서부(5 , 25%) ,

터 사정단계까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집단 역시 집행부 예산요구부서의 예산설명 청취단계부터 의회중심의 시민설명회 또

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명 이었다(6 , 30%)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때 이를 분석하여 자

치단체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이를 시정요구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집단은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을 심사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상임위

원회별 전문인력 확보로 예산 및 정책심사분석기능을 확보하자는 의견 인 이었다(3 , 15%) .

예산요구서설명단계에서부터 집행부 부서별 예산요구현황을 업무보고 하도록 하고 예산내

용을 명백히 하는 각종 서류들을 첨부하도록 하여 예산안제출 전에 이를 검토한다면 지방의

회가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집단은 현재의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인 내외의 전문가집단을 두고 분야별 심사분석이 가능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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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 인 이었다(3 , 15%) .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거나 체계화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역 활동을 지원하고 공청회 및 예산협의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을 분석하

고 검토하는 전문기능을 확보하고 정책결정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미래가치에 대한 비용편

익분석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집단은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별로 인력체계를 구성하.

여 일정한 조직형태로 구성하며 각자 역할을 명확히 하여 체계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5)5)5)5)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로 인한 문제점 인식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로 인한 문제점 인식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로 인한 문제점 인식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로 인한 문제점 인식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할 경우 실정법상 행정절차상 조직행태상의 문제점들에, ,

대한 의식과 그 외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합한 결과 실정법상 문제로 인한 행정절차상,

조직행태상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계를 이해하고 있는 까닭에

예산심의과정만으로도 예산참여기능과자치단체장의견제기능으로서의 예산심의의 충분성 여부에 대

해대체적으로긍정적인견해를표명 명 하면서도 예산편성과정의의회참여필요성에대해강(12 60%) ,

조하는비합리적사고 명중 명를드러내고있었다 이와같은의사표시는예산제도와관련법률(12 8 ) .

의 안정성에대한현실적비판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며법률제도의개선을필요로하고있음을강

조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로 인한 기대효과 인식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로 인한 기대효과 인식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로 인한 기대효과 인식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로 인한 기대효과 인식6)6)6)6)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경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수집한 결과 법률제도적 측면에서는 시민의 납세자 주권으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구현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시민으로부터 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

제력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집행부가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참여로 인하여 법률제도적 행정절. ,

차적 조직행태적 측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미시적으로는 예산의 합리성과,

타당성의 증대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거시적으로 시민참여와 함께함으로써 재정민주,

주의를 구현하는 파생적 기대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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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문조사결과 및 평가라 설문조사결과 및 평가라 설문조사결과 및 평가라 설문조사결과 및 평가....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응답자의 개인적 특성1)1)1)1)

시의원의 경우 초선의 경우가 대부분 명 이었으며 정당은 한나라당 명, (59 , 60.8%) , (72 ,

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러므로 시의원은 초선인 한나라당 소속의 대가74.2%) . 50-60

대다수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은 년 이하로 근무한 자가 명 로 가장. , 10 43 , 30.9%

많았고 다음으로 년 이상 명 이다 이 중예산업무와 관련된 근무경험이 있는자, 21 (35 , 25.2%) .

는 명으로 에 달한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예산업무 경험이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70 50.4% .

대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3-40 .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참여에 대한 인식지방의회의 예산편성 참여에 대한 인식지방의회의 예산편성 참여에 대한 인식지방의회의 예산편성 참여에 대한 인식2)2)2)2)

질문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질문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질문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질문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1>1>1>1>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있다고 생각하십니까있다고 생각하십니까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반영되어지는 정도에 관한 답변으로 전체 응답자

명중에 명 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대체적으로 시의원과 공무원의 경236 107 (45.3%) ‘ ’ .

우 모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질문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볼 때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질문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볼 때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질문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볼 때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질문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볼 때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2> ,2> ,2> ,2> ,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에 동의하는지에 관한 답변으로․

전체 응답자 명중에 명 이 동의한다라고 응답하였다 결국 지방의회가 지역주236 118 (50.0%) ‘ ’ .

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써 활동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주민과의 의사소통 채널로서의 활동에 더욱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질문 예산편성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어느 단계질문 예산편성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어느 단계질문 예산편성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어느 단계질문 예산편성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어느 단계3>3>3>3>

라고 보십니까라고 보십니까라고 보십니까라고 보십니까????

시의원은 예산편성의 처음단계부터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무원은 보다 구체적인 대,

안이 나오는 사업성검토단계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성검토단계는 보다 철.

저한 예산분석이 동반되지 아니하고는 협력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사전조사단계에서도 예산대안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예산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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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전조사단계나 사업성심사단계에서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연구 및 분석을 위한 제도적 행태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질문 지방의회가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충분하게 참여질문 지방의회가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충분하게 참여질문 지방의회가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충분하게 참여질문 지방의회가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충분하게 참여4>4>4>4>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지방의회가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참여정도에 관한 답변으

로전체응답자 명중에 명 이 보통이다라고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는 그렇지236 110 (46.6%) ‘ ’ , ‘

않다가 명 로 응답하였다’ 53 (22.5%) .

시의원은 예산심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견해를 공무원은 충분하다는 상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 예산심의가 예산결정과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 .

만 예산심의 실무경험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실제 예산결정력보다는 시의회의 영향력에 주, ,

력하여 고려한 나머지 이러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문 현재 우리나라 예산편성제도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질문 현재 우리나라 예산편성제도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질문 현재 우리나라 예산편성제도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질문 현재 우리나라 예산편성제도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5>5>5>5>

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 ?

현재 예산편성제도인 행정부의 고유권한에 동의하는지에 관한 답변으로 전체 응답자 236

명중에 명 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응답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권에대해99 (41.9%) ‘ ’ .

의회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시의원과 공무원 두 집단 모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어,

느 정도 의회가 예산편성권에 견제와 감시가 필요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질문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에 대한 감시기능을질문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에 대한 감시기능을질문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에 대한 감시기능을질문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에 대한 감시기능을6>6>6>6>

충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충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충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충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공무원은 예산심의가 단체장의 편성권을 감시하는 기능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반

면 시의원은 그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전체 합계를 보면 실효성이 없다는, . ,

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무원도 상당수 예산심의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산심의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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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효과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해 예산과정 중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질문 효과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해 예산과정 중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질문 효과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해 예산과정 중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질문 효과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해 예산과정 중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7>7>7>7>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과정 중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의 참여필요성 정도 관한 답변으로 전체 응답자

명중에 명 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지방의회 참여에 대236 73 (30.9%) ‘ ’ .

해 시의원은 그 필요성이 절실한 반면 공무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다만, . ,

전체 비율이 필요하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무원 중 일부도 상당부분 그 필요성을 인

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질문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와 사전에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질문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와 사전에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질문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와 사전에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질문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와 사전에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8>8>8>8>

보다 예산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십니까보다 예산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십니까보다 예산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십니까보다 예산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지방의회가 참여할 경우 사전 조율할 수 있기에 예산심의의 시간이

줄어들것에관한답변으로전체응답자 명중에 명 이 그렇지않다라고응답하236 105 (44.5%) ‘ ’

였다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하여 예산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시.

의원과 공무원 두 집단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집행부와의 조.

율이 반드시 심의기간의 단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오히려 예산편성 자

체에 대한 질적 타당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질문 예산집행을 추진하는 공무원과 지방의원들 간의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질문 예산집행을 추진하는 공무원과 지방의원들 간의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질문 예산집행을 추진하는 공무원과 지방의원들 간의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질문 예산집행을 추진하는 공무원과 지방의원들 간의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9>9>9>9>

되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되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되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되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지방의회가 참여할 경우 공무원과 지방의원들간의 관계가 유기적으

로 연계되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 정도에 관한 답변으로 전체 응답자 명중에 명236 81 (34.3%)

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공무원과 지방의원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 ’ .

해서는 시의원은 긍정적으로 공무원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의원들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있다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대안이 없

는 한 어렵다는 견해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예산편성참여에 대한 법제도적 행정적 행태. , ,

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질문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질문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질문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질문 예산편성과정에 지방의회가 참여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10>10>10>10>

하십니까하십니까하십니까하십니까????

전체 응답자 명중 명이물음에답하였고 공무원은 명 시의원은 명이었다 공236 80 , 54 , 26 .

무원의 경우 응답자 명 중 부정적 입장이 명 긍정적 입장이 명이었다 이 중 부정적인, 54 5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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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의견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예산배정의 불합리가 있고 지방의원,

의 자질선심성 예산배정 우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의 문제가 있으며 시간소요가 많아 비( , ) ,

효율적이고 오히려 정치적 로비 부패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

답하고 있다 시의원의 경우 전체 응답자 명 중 긍정적인 입장이 명 부정적인 입장이. 26 21 , 5

명이었다 그 중 부정적 입장에 대한 의견으로는 절차가 복잡하여 시간소요가 많이 될 것이.

라는 것과 뚜렷한 이유 없이는 예산의 합리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제 장서울시의회의예산편성참여문제점과개선방안제 장서울시의회의예산편성참여문제점과개선방안제 장서울시의회의예산편성참여문제점과개선방안제 장서울시의회의예산편성참여문제점과개선방안5555

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참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예산과정에서 참여현황

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하며 법률제도적인 면이나 행정절차적 조직행태적인 면이나 소극, ,

적인 양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각 측면별법률제도적 행정절차적 조. ( , ,

직행태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나 시사점이 되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률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법률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법률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법률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1.1.1.1.

가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선방안가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선방안가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선방안가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현행헌법은 형식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그 제정 시기나 내용에서 법의 정신이나 법철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의 자치권과 자치능력을 육성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행 헌법 제 조는52

법률안 제안권의 지방자치성을 배제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 조의 지방자치단  154 2 (

체의 장등의 협의체 제 항에서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3 “……………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여 행정자치부장”

관을 통한 법률안 건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헌법상 보장되어야할 지방자치단체의 법

안제출권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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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헌법 제 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는 제 항을 신설52 “ .” 2

하여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로 개정할 것과 제 조117

지방자치단체는“①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규정을제정할 수있다 를.”

“① …법률의 범위 안에서 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정신의 헌법상 지위를 구체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세21

기 국제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지역별 세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

앙정부의 통제대상에서 상호 보완적 대등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를 지원함으로써

지방화추세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자치의 주역이

되는 환경에서 지방의회의 정책 및 예산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나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나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나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관련법 개선지방자치관련법 개선지방자치관련법 개선지방자치관련법 개선1)1)1)1)

우리 사회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호보완적이기를 바라고 법의 이념

인 정의와 법의 목적인 유용성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사회에서 국가가 지( )

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조하고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각종 후견적 감독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의 모든 부문과 모든 과정에서 관여 간섭 통제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전적 감독을, , ㆍ

그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의 목적은 개인주의 단체주의 문화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입. , ,

장이 나누어지고 대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이나 현실이 문화로서 의미가 있으려.

면 가치에 대한 지향성이 있어야만 한다.

전문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 조 목적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1989. 12. 30. 1 ( ) “

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

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

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고 하고 있다.” .

시기적으로 년도 당시 정부의 정책문화는 지방자치의 자율성 보장보다 지방자치단체1989

에 대한 국가의 각종 후견적 감독을 배경으로 하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법정신은 원.

칙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인과 같은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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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과 모든 과정에서 관여 간섭 통제하는 것을 염두에 둔 구체적 사전적 감독을 그 내용, , ㆍ

으로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권한에 관한 법률조항은 여론수렴과.

시민단체연합에서 추천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에 의하도록 기술한 조항「 」

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의 의견은 아래 표 과 같다. < 5 - 1>

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 5-1>< 5-1>< 5-1>< 5-1> ㆍㆍㆍㆍ

현 행 개정의견 개정이유요지

의9 (第 條 地方自治團體 事務範

는 그)圍 地方自治團體 管①

의 와轄區域 自治事務 에法令

의하여 에 속하地方自治團體

는 를처리한다.事務

생략②

의9 (第 條 地方自治團體 事務範

는 그)圍 地方自治團體 管①

의 와轄區域 自治事務 에法律

의하여 에 속하地方自治團體

는 를처리한다.事務

생략②

- 법률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

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

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과

도한통제위험을최소화

는15 ( )第 條 條例 地方自治團體

의法令 범위 안에서 그 事務

에 관하여 를 할 수條例 制定

있다 이하생략. ( )

는15 ( )第 條 條例 地方自治團體

의法律 범위 안에서 그 事務

에 관하여 를 할 수條例 制定

있다 이하생략.( )

- 법령의 범위 안에서보다 법

률의범위안에서조례를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통제를견제

의16 ( )第 條 規則 地方自治團體

은長 또는 가法令 條例 委任

한 범위 안에서 그 에權限

속하는 에 관하여事務 規則

을 할수있다.制定

의16 ( )第 條 規則 地方自治團體

은長 가條例 한 범위안委任

에서 그 에 속하는權限 事務

에 관하여 을 할 수規則 制定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

범위를조례의범위내로하

고 자치법규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법

규입법권분립의원칙정립

지방재정관련법 개선지방재정관련법 개선지방재정관련법 개선지방재정관련법 개선2)2)2)2)

가 법률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가 법률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가 법률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가 법률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법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가 불가능에 가

깝게 상호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관한 의회의 참여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는 관련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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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2005 8 4 법률제 호로 공포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은법률제 호로 공포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은법률제 호로 공포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은법률제 호로 공포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은7663766376637663 년 월 일부터 시2006 1 1

행되며제 조의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된다 주목할만한것은지방자치단체의세53 2007 1 1 .

입 세출예산과 공유재산 등 재정운영상황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평가결과 등을ㆍ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와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예산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점,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운영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공청회 관련표 공청회 관련표 공청회 관련표 공청회 관련< 5-2>< 5-2>< 5-2>< 5-2>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ㆍㆍㆍㆍ

현 행 개정의견 개정이유요지

제 조 공청회59 【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

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

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

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ㆍ

등이하 진술인( " 이라" 한다)

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안건 일시 장소ㆍ ㆍ ㆍ진

술인 경비ㆍ 기타참고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

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

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

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아니된다.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④

는그위원회의회의로한다.

제 조 공청회59 【 】①의회는 예

산결산의 심사 및․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

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

자 시민 단체 전문․ ․ ․ 가 ․
경험이 있는자 등이하 참( "

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의견)

을들을수있다.

②의회는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안건 일시 장소ㆍ ㆍ ․참
여자ㆍ기타 참고사항을 기

재한 계획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청회운영은 가칭서울‘( )

특별시민공청회조례에 의’

한다.

생략( )④

공청회운영제도화

가칭 서울특별시민공청회‘( )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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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율적이고 독자적 스타일의 정책을 개발․
형성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자의적 공청회운영의 위험성을 예방하.

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을 표 와 같이 개정하고< 5 - 2 > 공청회개최시기 대상업무,

의 범위 공청회 참여자의 범위와 자격기준 선방 또는 선정방법 업무의 범위 예산편성근거, , , , ,

공청회운영방법 행정사항 등을 위한 의회주관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칭서울특별시민‘( )

공청회조례 등 자치법규제정에 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다 기타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다 기타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다 기타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다 기타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예산심의기간 부족예산심의기간 부족예산심의기간 부족예산심의기간 부족1)1)1)1)

지방자치법 제 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는 제 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  118 ( ) 1

산안 제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도“ ·

는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일전까지 지방의50 , · 40日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였고.” , 제 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한을 시도의회에서2 “ ·

는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이를 의15 , · 10日 日

결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

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 5 - 3>< 5 - 3>< 5 - 3>< 5 - 3> ㆍㆍㆍㆍ

현 행 개정의견 개정이유요지

와  41 ( · ·第 條開會休會閉會 會

의)議日數 地方議會 開①

와 는· ·會休會閉會 會期 地

가 로 이를 정方議會 議決

한다.

삭제  ②

는  年間 會議總日數 定例③

및 를 하여會 臨時會 合 市

에 있어서는·道 120120120120日日日日, ·市

및 에 있어서는郡 自治區

80808080日日日日을 초과할 수 없다.

와  41 ( · ·第 條開會休會閉會 會

생략) ( )議日數 ①

삭제  ②

는  年間 會議總日數 定例③

및 를 하여會 臨時會 合 市

에 있어서는·道 140140140140日日日日, ·市

및 에 있어서는郡 自治區

100100100100日日日日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 업무확대 및 재정-

규모의 증가와 직접민주주

의욕구증대

지방의회업무영역확대및재-

정민주주의실현을위한예

산결산심사업무수행기간

일확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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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예산안심의관련 시표 예산안심의관련 시표 예산안심의관련 시표 예산안심의관련 시< 5 - 4>< 5 - 4>< 5 - 4>< 5 - 4> 의회회의규칙의회회의규칙의회회의규칙의회회의규칙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ㆍㆍㆍㆍ

현 행 개정의견 개정이유요지

제 조 예산안심의65 【 】

생략( )①

의장은 제 항의 보고서를1②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 " "

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

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

의한다.

생략( )③

신설< >

제 조 예산안심의65 【 】

생략( )①

의장은 제 항의 보고서를1②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 " "

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

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

의하며 본회의에 부의하는,

예결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는 예결위원의 요청시 심사

과정에서의 소수의견 요지

를기재하여야한다.

생략( )③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④

예비심사 보고한 예산안을

삭감할 경우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

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부,

의하는 예결위원회의 심사

보고서에 삭감이유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한다.

예결위원회책임성확보

본회의에 부의하는 예결위원

회의 심사보고서에 삭감이유

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요지를기재하여책임성강화

지방자치법 제 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정례38 , 2 ,

회 집회일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데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의운영에관한조례 제 조제 호에의거 제 차정례, ‘ ’ 4 2 , 2

회의는 매년 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예산결정기간에 참여11 ,

할 수 있는 법정기간은 최대 일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기간도 행정사무감사 등 정기회의34 . ,

다른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예산심의기간은 이보다 훨씬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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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전년도예산 결산이후 약 개월 동안 예산관련활동을 하지 못한 체 예산심의에5

임하게 되어 예산심의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의.

회의 예산심의기간을 확대하거나 예산배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회가 예산편성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예산심의의 합리화와 질적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

이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장기적으로는장기적으로는장기적으로는 표 과 같이 지방< 5 - 3>

자치법 와 제 항 조항을 개정41 ( · · ) 3 ‘ ’第 條開會休會閉會 會議日數 年間 會議總日數 하도록 노력

하고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단기적으로는단기적으로는단기적으로는단기적으로는 표 와 같이 서울< 5 -4> 특별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

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연도 구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연도 구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연도 구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연도 구분2)2)2)2)

우리나라는 국가예산회계법 제 조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재 조의 회계연도를( 2 ) ( 116 )

공히 매년 월 일에 시작하여 월 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연도의 결정에1 1 12 31 .

있어서는 예산심의의 소요시간 선거주기 현금의 흐름 및 사업의 성질 등 여러 가지 요인들, ,

이 고려된다(Axelrod, 1988 : 24-26).

회계연도의 기간은 대체적으로 년이나 그 개시일은 다양하다1 .4)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연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봄직하다 즉 중앙정부의 회. ,

계연도 개시일은 종전대로 월 일에서 시작하는 반면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회계연도보1 1

다 개월 늦추는 방법이다2 3 .～

그 이유는 우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 지방정부,

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방예산의 예측성과 계획성을 제고시키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굳이 중앙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

하게 획일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작아졌으며 더구나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을 도모하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부회계년도와 지방자치단체회계년도를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 와 같이< 5 - 5> 지방자치법을 개정지방자치법을 개정지방자치법을 개정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 개시일은 월 일이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그것은 연방정부와 달이 아주 다양10 1 ,

하다 즉 주정부의 회계연도 개시일은 월 일 개 주 월 일 개 주 월 일 개 주 월 일 개 주. 7 1 (46 ), 9 1 (1 ), 10 ·1 (2 ), 4 1 (1 )

이며 지방정부의 그것은 월 월 월 월 등 다양하다 특히 미국의 주정부는 회계연도기간이 대개 년, 1 , 7 , 9 , 10 . 1

이나 개 주는 년이다 문인구20 2 (Axelrod, 1988: 24 ; , 19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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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 5 - 5>< 5 - 5>< 5 - 5>< 5 - 5> ㆍㆍㆍㆍ

현 행 개정의견 개정이유요지

116 ( )第 條 會計年度 地方自治

의 는 매년團體 會計年度 1111月月月月

1111日日日日에 시작하여 그 해그 해그 해그 해 12121212月月月月

에에에에31313131日日日日 종료한다.

116 ( )第 條 會計年度 地方自治

의 는 매년團體 會計年度 3333月月月月

1111日日日日에 시작하여 다음 해다음 해다음 해다음 해 2222月月月月

말일말일말일말일에종료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 동일하여 국회승會計年度

인 후 예산편성기간의 부족

으로인한문제점개선

지방의회의예산심사적정성-

확보

행정절차적 문제점과 개선방안행정절차적 문제점과 개선방안행정절차적 문제점과 개선방안행정절차적 문제점과 개선방안2.2.2.2.

가 예산심사 체계개선가 예산심사 체계개선가 예산심사 체계개선가 예산심사 체계개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였다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으

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심의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

임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보고 받는 것으로 종합심사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결국 동일한 예산안에 대한 또 다른 심사라는 예산심의의 중복현상을 초래하게 되

며 상임위원회의 예산 삭감 증액이라는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을 야기 시킬 수도, ,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액한 부분만을 인용하고 감액규모 수준의

다른 사업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백지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의로

사업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회 스스로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수준을 격하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각 위원회 회의별로 특성화되고 능률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표표표표<<<<

예산안심의관련예산안심의관련예산안심의관련예산안심의관련5 - 3>5 - 3>5 - 3>5 - 3>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개정의견개정의견개정의견개정의견 내용 중 신설조항 소관별 상④

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예산안을 삭감할 경우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야하며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 본회의에부의하는예결위원회의심사보고서에삭감이유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

산심사책임성을강화하는개선방안이필요할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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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경정예산편성 개선나 추가경정예산편성 개선나 추가경정예산편성 개선나 추가경정예산편성 개선....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의존재원이 많은 현실에서 국가의 예,

산이 매년 월 일까지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국고지원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12 2

서울시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중.

앙정부의 예산이 승인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부를 수정하여 편성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회의 총체적인 예산승인기능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이 있어 집행부 스스로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나 시

장의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이를 지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선심성 예산이나 정치적 의도

에 의해 편성되는 예산은 사실상 그 편성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 가동일하여국회승인후예산편성기간의會計年度

부족으로 인한 현행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년도 시차가 필요하며 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표 지방자치법개정의견 신< 5 - 5>< 5 - 5>< 5 - 5>< 5 - 5> ㆍㆍㆍㆍ

구조문대비표구조문대비표구조문대비표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지방정법시행에 대한 준비다 지방정법시행에 대한 준비다 지방정법시행에 대한 준비다 지방정법시행에 대한 준비....

예산공청회는 시민에게 예산안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채널이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공청회5)는 대개 그 참여대상이 의원과 시민단체 등으로 국한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좋은 방안이 되지 못하였다, .

이는 시민단체가 대개 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만 다룬다던지 서울시의 총체적인 관점

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될 법한 일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소소하지만 중요한 일반시민의 행정,

적 요구사항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예산공청회의 내용은 각기 다른 참여집단시민단체 일반시민 전문가 집단 등간의( , , )

토론의 장이 아니라 그냥 예산안을 설명하는 등의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고 있어 의회 뿐

아니라 다른 참여집단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 -

등의 분석적인 절차를 통한 대안설명보다는 이렇게 하기로 하였다는 통보식 혹은 홍보식 설

명을 하는 경향으로 이해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는 예산편성시 월 초 시의회의장. 11

단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나 이때 시민이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5) 예산공청회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시 울산시 광주시북구 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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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서울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시민 시민단체 의원, , ,

전문가 집단 등과 함께 예산공청회를 공식적으로 예산결정과정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예산과 공.

유재산 등 재정운영상황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평가결과 등을 지역주민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자치단,

체 예산편성과정에 예산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 입법제안에 따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년 월 일부터 시행될 예정2006 1 1

이므로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고 제도시행을 위한 의회운영방

안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직행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조직행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조직행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조직행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3.3.3.3.

가 세출중심의 예산삭감 개선가 세출중심의 예산삭감 개선가 세출중심의 예산삭감 개선가 세출중심의 예산삭감 개선....

예산통제과정에 참여하는 시의원들의 무조건적인 삭감행태도 문제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시장의 상대적 우위와 의원들의 비전문성이나 경험부족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해 제동을

걸어 집행기관의 독주를 방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산통제과.

정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액삭감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

의회의 예산수정은 삭감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시의회는 세입예산에 보다 많은 부,

분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및 지방채 등 다양하게, , , ,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방세는 지역경제활동과 연계되어 그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세수가 제약 될 수밖에 없다 시의원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지역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만하게 흐르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면 증대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조세저항에 대비하여 세입 예산을 추정할 때 주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

가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즉 지방의회는 지방세와 같은 세입부분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세입부분 중 감면사항에 대하여 위법부. ․
당하게 감면되는 사항이 있는지와 지방채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감면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탈루를 방지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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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의원지원체계 개선나 시의원지원체계 개선나 시의원지원체계 개선나 시의원지원체계 개선....

시의회나 시의원은 로컬 거버넌스 하에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일반시민을

위한 정책제안자이자 정책홍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일반시민에게.

사업을 제안하고 홍보하는데 활동할 수 있는 시의원이나 시의회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비하

여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역부족이다 이때의 지원체계는 시의원 개인 혹은 시의회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일반시민의 불만사항이나 의견을 잘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원이나 정책보좌관을 두어 체계적인 대안분석을 하는 모든 예산지원 기술지원 연구개발 및, ,

분석 지원 등을 말한다.

시의회에 대한 이러한 지원체계의 미비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로비활동이나 음성적인 절

차에 따라 정책제안이 된다던지 보다 균형 있는 시정 정책개발보다는 지역이기주의에 입각,

한 정책개발로 정책제안이 이루지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가 성립된.

다면 서울시의회는 일반시민을 설득하고 홍보하며 나아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제안,

으로 집행부에 대해 보다 견제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을 일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로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므로 예산편성시 지방의회의 예산참여 정책대안으로 법제화된 재정법을 활용하

여 의회중심의 공청회제도 활용방안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본다.

예산편성참여를 위한 사례연구예산편성참여를 위한 사례연구예산편성참여를 위한 사례연구예산편성참여를 위한 사례연구4.4.4.4.

가 정책협의회의 정례화가 정책협의회의 정례화가 정책협의회의 정례화가 정책협의회의 정례화....

사례사례사례사례1)1)1)1)

미국 뉴저지주 의회와 집행부간 정례회의:•

일본 요카이치시 의원간담회 운영:•

영국 도버디스트릭트카운티 주요사안과 관련 집행부에 자세한 제안을 제시: ,•

개선내용개선내용개선내용개선내용2)2)2)2)

미국 뉴저지주에서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서와의 정책토론이 있고 의원 간 간담회나 협

상과정이 있는 방식이 더욱 합리적인 예산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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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시의원이 관련 사업에 대해 공무원과 시민과 정책토론에 참여하도록 자치법규화

함으로써 정책입안을 위한 충분한 토론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본 요카이치시가 공식적으로 의원간담회를 운영하는 것은 의원의 정책입안이 더욱 활

발히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의원들을 통해 정책.

을 제안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6) 이는 의회 내에서의 정책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

지지만 집행부와 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뭇 시정의 계획이나 시민의

의사와 멀어지는 협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표 정책회의관련표 정책회의관련표 정책회의관련표 정책회의관련< 5 - 6>< 5 - 6>< 5 - 6>< 5 - 6> 서울의회회의규칙서울의회회의규칙서울의회회의규칙서울의회회의규칙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개정의견 신 구조문대비표ㆍㆍㆍㆍ

현 행 개정의견 개정이유요지

신설< >제 조의 정책회의 위원58 2( ) ①

회는 매년 월과 월 휴회기5 9

간 중 의회회의규칙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

하여 정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책회의를 열고자②

하는 안건 일시 장소 경비ㆍ ㆍ ㆍ

기타참고사항을기재한계획

서를 회의개최 일 전까지5

의장에게서면으로보고한다.

시장은 정책회의에 부의할③

안건명과 개요 및 설명 자료

를 회의개최 일 전까지 소10

관상임위원회에서면으로제

출하여야한다.

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회의④

는그위원회의회의로한다.

업무보고와중복될개연성은-

있으나 총괄적 정책현황분석

월과 다음년도 주요정책(5 )

방향 및 예산편성경향 분석

월(9 )

상임위원회별 시민의견수렴-

계획수립 월과 의견수렴결(5 )

과분석자료교환 월(9 )

근거-

지방자치법제 조37

및제 조의37 2

영국 도버디스트릭트카운티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기초적인 예산편성을

할때 시의회는 시민의 요구가 있거나 공익과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해 정밀한 예산제안을 하

6) 김현미 에 의하면 정책입안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지방의원을 통해 이루어지는(2004) ,

것이 에 지나지 않아 의원들의 정책제안이 얼마나 희박한가를 추측케 한다 참고로 각종 시민단체 대표8% , .

또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인터넷 설문을 통한 방법이 등이 우리나라에서 주민43.7%, 28.7%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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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건의형식이 서울시의회의 제도적 환경에 적합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정책건의란 사.

전적 의미로 의회가 어떤 정책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의사나 희망사항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

므로 정책건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의회가 시민을 대변하여 예산반영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건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절차.

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를 자치법규화 한다하더라도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제화할 내용이나 대안은 논의를 거쳐야할 것이나 우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집행부에,

서의 조정회의를 의회에 공개하고 소관부서별 담당공무원과 시의원간의 정책입안을 위한 접

촉을 공식화하여 정책회의형식으로 정책토론을 거치도록 한다 이때 정책토론 및 회의는 그.

토론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정책건의 방식은 예산이 가장 집

중적으로 집행되는 월초순경과 집행부 내에서 기초적인 예산편성이 진행되는 월 초에 공5 9

무원과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며

표 정책회의관련< 5 - 6>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개정의견과 같이 정책회의를 정례화 할 필

요가 있다.

정책회의에 관한 행정사항은 회의가 끝난 후 시의회의 정책건의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로 제출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반영사항과 이유가 기재되도록 하여 보다 세밀한 근거나 실

증적인 기대효과를 제시하도록 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회의를 통한 정책건의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편성시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집행부만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주민의 의견수렴을 다각화하고 여론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나 가칭시의회의결사항규정조례 제정나 가칭시의회의결사항규정조례 제정나 가칭시의회의결사항규정조례 제정나 가칭시의회의결사항규정조례 제정. ‘( ) ’. ‘( ) ’. ‘( ) ’. ‘( ) ’

사례사례사례사례1)1)1)1)

일본 미에현 의회의 권한강화와 관련된 개의 조례 가결: 2•

일본 요카이치시 의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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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개선내용개선내용개선내용2)2)2)2)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자율성을 거론하면서도 정작 법률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이해와 중앙정부의 권한에 관한 미련 때문

에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률제.

도적 개선은 국회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까닭에 절차와 논의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별도의 단기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일본의 미에현과 요카이치시의 사례는 서울,

시의회에 좋은 시사점이 된다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의 자율성 원리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 조( 15 )7) 그러므로 서

울시정의 장기계획이나 기본적인 시책 그리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가반드시의결

하도록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35 2 8)에 의거 가칭( )‘시의회의결이필요한사항규정조례시의회의결이필요한사항규정조례시의회의결이필요한사항규정조례시의회의결이필요한사항규정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예산의 집중투자계획이나 시장의 정치적 사업예산편성ㆍ 9)을 억제하고 시장

의책임성도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분야별 예산심의의 특화다 분야별 예산심의의 특화다 분야별 예산심의의 특화다 분야별 예산심의의 특화....

사례사례사례사례1)1)1)1)

미국 피닉스시 시민의 의회내 의사표명:•

영국 버킹검셔 카운티•

개선내용개선내용개선내용개선내용2)2)2)2)

현행 주민여론 수렴방안은 과거 집행부의 중앙집권적 행정행태를 개선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의 여론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요청이나 이익단체 행정부 지원단체 등 일부,

이익단체에 편중된 예산편성경향이 나타나거나 전시적 행정으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

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7) 제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15 ( ) . ,

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8) 제 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 항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의 사항 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35 ( ) 2 1②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9) 지지도가 낮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나 소속정당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

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검증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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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근거인 예산편성과 예산심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에서 특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회의원에 대한 의견수렴비용과 전문가집단의 지원비용을,

확보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시의원의 정책건의를 수합하고 조정하며 전문가집단을 활용한 실

증적인 정책대안 분석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특성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라 예산분석체계 구성라 예산분석체계 구성라 예산분석체계 구성라 예산분석체계 구성....

사례사례사례사례1)1)1)1)

미국 캘리포니아주 예산분석을 통해 예산안 변경:•

개선내용개선내용개선내용개선내용2)2)2)2)

시의회 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활동적인 견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분석기

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분석기능의 활성화는 두 가지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

하나는 현존하는 정책위원회에 전문가집단의 자문과 관련 공무원의 참여 시의원 전문교육,

등을 통해 예산분석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반드시 동 위원회를 통해 시의원이 주장,

하는 정책이나 예산안을 검증받도록 한다 다른 하나는 별도의 독립적인 정책분석기구가칭. (

예산분석위원회를 두어 일정한 수의 전문가 집단 공무원 시의원을 배정하여 객관적이고 체) , ,

계적으로 예산안 제안이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시의회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더라도 이를 정책분석기구에서 분석하고 체계화 한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명실상부한 예산편성 정책건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집

행부의 정치적 예산편성이나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시민참여기능의 연계마 시민참여기능의 연계마 시민참여기능의 연계마 시민참여기능의 연계....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1)1)1)1)

가 사례가 사례가 사례가 사례))))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청주시 시민참여보장조례:•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시민자문위원회- :• 10)

10)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에서 요약(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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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내용나 개선내용나 개선내용나 개선내용))))

의회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없이 의원에게

과중하고도 극히 이상적인 태도와 역할만을 요구한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있다는 자성이 필

요할 것이다 이를 의회 스스로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절실하게 필요.

하다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므로 서울시의회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최

우선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를 위해 의회의 실천방안으로 적합한 것은 각종 벤치마킹 사

례에서도 채택하고 있듯이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결과 투자우선순위 파악 전문가와, ,① ②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종합토론회 개최 공청회나 토론회의 의견, ③

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 등이 될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의회에 이.

를 추진할 기구를 구성하여 년 이상의 시범기간을 거쳐 충분히 점검한 후 도입해야 한다1 .

예산정책설명회 정례화예산정책설명회 정례화예산정책설명회 정례화예산정책설명회 정례화2)2)2)2)

가 벤치마킹 사례 및 적용효과가 벤치마킹 사례 및 적용효과가 벤치마킹 사례 및 적용효과가 벤치마킹 사례 및 적용효과))))

인천시 예산정책토론회:•

광주시 예산편성 설명회:•

나 개선내용나 개선내용나 개선내용나 개선내용))))

시의원이 의견수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균형 있는 시정개발을 위해 정책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정책설명회를 개최해야할 것이며 이와 같은 활

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활동비 조사원임금 개최비용 등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지원, ,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수렴된 여론을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특성화된 전문,

가집단에 의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일반시민에게 귀를 기울.

이는 풀뿌리 정치 재정민주주의 등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위원회별, .

로 분류된 여론은 전문가집단의 검토와 분류를 거쳐 정책건의자료 외에도 각 상임위원회별

로 분야별 시정개발정책이나 집행부행정 검토자료로서 의회의 예산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시의회와 시민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시의회운영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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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참여채널의 다각화정보화참여채널의 다각화정보화참여채널의 다각화정보화참여채널의 다각화3)3)3)3)

가 벤치미킹 사례 및 적용효과가 벤치미킹 사례 및 적용효과가 벤치미킹 사례 및 적용효과가 벤치미킹 사례 및 적용효과))))

핀란드 온라인 공개토론포럼:•

영국 시민참여 공간: (Citizen Space)•

나 개선내용나 개선내용나 개선내용나 개선내용))))

예산공청회 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례회 및 임시회 예산과정과 관련된 행정과정 등, ,

을 인터넷 및 모바일 의회방송을 통해 공개하여 일반시민까지 정책동향을 면밀히 알도록 한,

다 또한 모바일 등의 단말기나 인터넷전자게시판 온라인 포럼 시민 모니터링 방송. , PDA ( , , ),

을 통해 일반시민이 직접 정책방안을 제시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열린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시스템을 고품격 다각화하여 운영토록 한다.

세계적인 전자도시정부로의 명성에 걸맞게 서울시의회의 홈페이지컨텐츠는 비교적 잘 되

어 있으나 서울시집행부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미약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의, . ,

오류나 전자적 구축의 미비 자료의 신속한 업데이트부족 등을 들 수 있다DB , .

시민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를 정보고도화 하

는 것보다 효율적인 정보체계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조. ,

직적 운영도 상시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회의 시스템은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 IT

할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전자민주주의,

의 첫걸음이자 재정민주주의구현을 위해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바 서울시의회의 전문성강화바 서울시의회의 전문성강화바 서울시의회의 전문성강화바 서울시의회의 전문성강화....

정책보좌관 확대정책보좌관 확대정책보좌관 확대정책보좌관 확대1)1)1)1)

가 사례가 사례가 사례가 사례))))

대한민국국회 정책보좌관제도:•

나 개선내용나 개선내용나 개선내용나 개선내용))))

시의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안 검토와 일반시민의 여

론수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지방의회의원의 정책보좌관제 운영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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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지방의회 초대의원부터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유보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정책행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와서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검.

토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변화는 지방자치발전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국회의 의회보좌제도를 벤치마킹한다면 서울시 공무원의 신분으. ,

로 보수와 업무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서울시의회가 상임,

위별 전문직 나급박사급 명씩을 배치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업무수행과정에서 보좌역할( ) 2

자료제시 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있으나 각 의원별로도 보좌관을 두고 의원개인이 적극적인( , ) ,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확대실시 해야 할 것이다.

정책자문기능 체계화정책자문기능 체계화정책자문기능 체계화정책자문기능 체계화2)2)2)2)

가 벤치마킹 사례 및 적용효과가 벤치마킹 사례 및 적용효과가 벤치마킹 사례 및 적용효과가 벤치마킹 사례 및 적용효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입법분석실 운영:•

일본 후쿠시마현 의회사무국 정책법무반 신설 정책입안 지원: ,•

나 개선내용나 개선내용나 개선내용나 개선내용))))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것이며 지방

의회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의회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와 전문성 부족으로 말미암아 집행부의 정책설명과정내용을 검토하고 집행부가 강조하

는 당위성과 합리성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하여

정책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중앙정

부의 예산과 연계되는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과정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시기별로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거나 체계화하여 시의원의 지역활동을 지원하고 공청회

및 예산협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분석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기능을 확보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미래가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집단은 분.

야별로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거나 일정한 임시조직 형태 또는 상시참여하도록 하며 각 자,

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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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제 장 결론제 장 결론제 장 결론6666

본 과제는 지방의회 특히 서울시의회가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산결정의 합리화

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될 뿐 아니라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인 주민의견의

수렴 및 반영의 공식적 의사소통 채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는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원인 지방의회가 재정민주주의에 입.

각하여 예산결정과정에서 어떤 참여적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어떤 측면이 개선,

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본 과제는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의회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중심의 정책토론을 제도화하며 이에 맞추어 현행되고, ,

있는 비현실적인 실정법을 개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행정절차적 차원에서는 분야별 관련.

예산심의를 중복이나 이중적 작업없이 특화하며 예산정책협의기구를 공식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철저한 예산분석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직, .

행태적 차원에서는 시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시민단체, ,

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정책자문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

안들과 더불어 시민과의 협력적인 참여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참여와 시민단체의,

참여 방안 지역공청회의 정례화 정보화를 통한 참여채널의 다각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

보다 로컬 거버넌스적인 차원에서 예산결정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과제는 향후 서울시의회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과정에의 참여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운용되고 보다 적극적인 활,

동을 도모하며 시의원에게는 전문성의 확보와 의정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봄으로써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결과를 통해 얻은 개선방안이 실행되면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법률제도적 측면에서는 시민의 납세자 주권으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재정민주주의를 확

립 및 구현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정체 와 부합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政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결.

정자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지.

방의회와 시민참여를 결부한 예산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행적,

모범사례로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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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적 측면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위한 지원체

계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을 다양화하고 그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 전반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과의 참여를, ,

과정상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함으로써 명실공히 재정민주주의를 자리매김하며 예산의 합리,

성 효과성 타당성 등을 한 층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만 시민의 지나친 재정적 요구로 예산, , . ,

과정이 길어질 수 있고 시정개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적당

한 완충 및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문가집단과 시민 공무원 시의원 등이 함께 종. , ,

합적으로 예산검토를 할 수 있는 공청회나 예산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조직행태적 측면에서는 시의원스스로 예산의 이해와 분석하는 역량을 키우고 정책개발과

형성 등에 보다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 시의회자체에서도 포괄적,

으로 이를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원이 시민을 대변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할 것이다.


